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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 ○ 성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(1단계)의 일환으로 건립된 창의

문화교류센터 내 국민체육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체육시설의

사용료를 규정하여 시설 이용객의 편의 도모 및 관리 운영의 

효율화를 꾀하고자 함

 ○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 추가로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

수 있는 방안 마련

3. 주요내용

가. 성주체육관사용료수정및국민체육센터사용료규정추가(별표 1)

나.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 추가(별표 2)

다. 성주군에서 설치·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추가(별표 3)

라. 기타 용어 수정

4. 참고사항

 ○ 관계법령 :「체육시설의설치‧이용에관한법률」제5조, 제6조, 제8조

 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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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5432(2022. 10. 25.)]

 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없음[가족지원과-45132(2022. 10. 24.)]

○ 입법예고 : 2022. 10. 25. ~ 11. 14.

5. 검토의견

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의문화교류센터 내 국민체육센터의 

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
 ○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규정 추가, 사용료

감경대상 추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

 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

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새로 개관하는 국민체육센터의

운영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본 조례를

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
